
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「 」
공청회개최계획

공청회 개요□
일 시 금o : 2010. 7. 30( ) 14:00 16:00～
장 소 한국광고문화회관 층 컨퍼런스룸o : 7

세부계획□

발표자 및 토론자는 추후 결정※

14:00~14:05 개 회 사

14:05~14:30

주제 발표< >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「 」

주요내용

14:30~14:40 휴식시간

14:40~15:50

패널토론< >

이용자대표•

사업자대표•

법 조 계•

질의 및 응답< >

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•

15:50~16:00 폐 회



참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【 】

가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. 위치정보

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 조제 호( 2 7 )

나.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, 양

수 및 합병 후 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30 기한을

명확화 안 제 조제 항( 10 1 )

다.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 신고 등의• 대상

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•이용 제•

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를 면제 안 제 조의( 12 2•

및 안 제 조의 신설19 2 )

라.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

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, 원하지

않는 경우 세 이하 아동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서비스를, 8 이용하는

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

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 안 제 조( 19 제 항 단서 신설3

및 제 항4 )

마.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

조문 정비 안 제 조제 항 단서( 29 1 )

바.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 안(

제 조의 및 제 조의 신설35 2 35 3 )



사.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

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

련 안 제 조의 및 제 조의 신설( 37 2 37 3 )

아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.

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 안 제 조(1) ( 42 )

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개월에서 년으로(2) 6 1 연장

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,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천만1

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안 제 조제 항 제 조( 8 1 , 11 제 항 제1 , 43

조제 항제 호 및 제 호2 3 7 )

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(3)

을 완화 안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( 43 3 1 2 )


